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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28일에 세브론 법리에 관한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판결(467 U.S. 837 (1984)을 파기하는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603 U.S.__(2024))을 하였다. 이 판결

은 연방법률의 의미에 대해 의회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위원회 등 행

정기관의 법해석이 법률의 허용가능한(permissible) 해석이라고 판단된다면 비록

법원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지라도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는 세브론 법리를 파기하였다. 미국 연근해 해역에서 무분별한 어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건전한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
(MSA)에 따르면 미국 관할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1인 이상의 감시인(observer)이 선박에

탑승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이

하 ‘NMFS’))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법률에서 법의 적용대상을 크

게 세 분류로 열거하면서 대서양에서 청어 잡이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감

시인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방정부

기관인 국립해양수산청(NMFS)에서 법률에 대한 나름의 해석권을 발휘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대서양 경제수역의 청어잡이 어선에 직접 감시인 비용을 부담하

도록 하였다. 이에 대서양 청어잡이 어업에 종사하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자신들

에게 감시인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이 연방기관인 국립해양수산청(NMFS)에 없다

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제1심법원의 판결(544 F. Supp. 3d 82, 107

(DC 2021) 및 연방항소심 판결(45 F. 4th 359 (2022))에서는 세브론의 법리를 적용

하여 국립해양수산청(NMFS)이 승소하였다. 법률문언의 모호성이 존재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허용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이라면 그 해석에 대해 법원이

존중을 해온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 로버트 대법원장(Roberts C.J.)이 집필하고 보

수진영인 6인의 연방대법관들이 모두 동조한 법정의견에 따르면,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에 속하며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존중이라는 선

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706 (1946))에서 모호한 법률의 해석을 포함한 모든 법률문제를 행

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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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순천대 범인법학연구소・경북대 법학연구

원은 2024년 11월 1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독립행정위원회의 공법적 쟁점”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제2주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로”로 구성된

제1세션의 좌장으로 학회에 참석하여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의 행정위원

회와 독립규제위원회라는 제도에 대해 재고찰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 공법학회는 2024년 12월 13일에 “공법학에서 비교법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유럽 공법학의 전개와 한국 공법학”,

“제2세션 미국・일본 공법학의 전개와 한국 공법학”이라는 (사)한국공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는 미

국 공법학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에 오랜 동안 연구해온 관계로 국민대학

교 박종현 교수가 발표한 “미국 공법학의 전개와 비교법적 의의 – 헌법을 중

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 토론자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발제자인 박종현 교수는 미국 공법학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미국 연

방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들에 대한 많은 소개들을 해주셨고 본인도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하였는데 “헌법”에 치우친 발표와 토론이었다. 행정법 연구를 주

로 해온 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4년 6월에 판결한 세브론 법리에 관한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603 U.S. (2024))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토론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한계 등으로 할 수 없었고 공식적 토론이

용을 법원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

석에 법원이 구속될 필요가 없음이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들을 제시하여 세브론의

법리를 파기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권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가 강

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의 Loper Bright Enterprises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idmore 존중주의(Skidmore deference)는 파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권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사법심사권도 보다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세브론 법리, 사법심사권, 법적 모호성, 법령해석권, 스키드모어 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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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에도 학술회의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세브론 법리에 대해 질문을 해주

셨다.

이 논문을 통해서 그날 학회 발표장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세브론 법리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이 기회에 중요한 학회 행사에

좌장과 토론의 기회를 준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련단체의

임원진은 물론, 경청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

한다.

Ⅱ.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발단

1976년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이하 “MSA”)을 제정하여 미국의

영해에서 해양어업의 관리하고자 하였다. 1976년 이전에 미국 영해에서 미국

어선은 물론 외국 어선들에 의해 마구잡이 어업이 이루어져 어족자원의 고갈

에 대한 우려와 어족 자원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초기에는 미

국 연안 12해리의 영해를 관할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점차 관할구역

이 확대되어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까지

적용되었다.1) 이러한 연방법률의 위임을 받은 집행기관은 연방상무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의 소속기관인 국가수산청(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이하 “NMFS”)인데. 국가수산청(NMFS)은 수산자원

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에 연방 모니터요원의 승선을 요구하는 법령

을 시행하고 있다.

수자원관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에는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

해서 필요하고 적정한 여러 가지 대책, 요구사항, 조건, 제한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2) 특히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미국 국적 어선

에는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1인

혹은 다수 참관인이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3)

1) 16 U. S. C. §1801.

2) 16 U. S. C. §1853((b)(14).

3) 16 U. S. C. §1852(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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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은 연안주정부 대표, 어업종사자 대표, 국
가수산청(NMFS) 등으로 구성된 8개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를 수립하였다.4)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에서 수자원관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을 수립

하면 국가수산청(NMFS)에서 승인하고 최종 법령(final regulation)으로 공포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은 참관인과 관련한 비용에 관하여 3개의
유형으로 특정하여 비용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제1유형은 배타적 경

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의 어선들은 필히 참관인을 승선시켜야하고 관

련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2유형은 전체 어획 가능

자원들 중에서 특정한 어획량에 대해 일정 부분만 허가를 받은 제한된 접근특

권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와 제3유형으로 미국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적

인 북태평양위원회의 관할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로, 이 때 전체 어획량의

2% 혹은 3%의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징수하도록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5) 만약, 규정되어 있는 참관인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장관(the Secretary)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6)

메인주, 뉴햄퍼스주, 메사츄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코넷티켓주 등의 해안에

서 어업관리계획을 개발하는 지역사업단체로 뉴잉글랜드위원회(the New England

Council)이 있다. 청어어업(the herring fishery)도 그러한 어업 중에 하나에 해

당한다.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은 북태평양(North Pacific)과 외국

어업들과는 다르게 대서양 청어어업(Atlantic herring fisheries)에 참관인의 비

용을 지불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국가수산청(NMFS)에 대

한 연방예산이 최근에 삭감되어 국가수산청(NMFS)은 대서양 청어어업의 증

가된 모니터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2013년부터 국가수산청(NMFS)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차선책을 모색하였는

데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참
관인 관련 모니터비용을 어업종사업체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뉴잉글랜드수자원관리계획(New England fishery management plan)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뉴잉글랜드 위원회는 국가수산청에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국가수산청(NMFS)은 뉴잉글랜드 어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자금

4) 16 U. S. C. §§1852(a), (b).

5) 16 U. S. C. §§1854(d)(2)(B), 1862(b)(2)(E).

6) 16 U. S. C. §1858(g)(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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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법령(the final rule)을 2020년 1월 공포하

였다.

Loper Bright社는 뉴저지 주에 근거지를 둔 가족소유 청어잡이 어업을 뉴잉

글랜드 해역에서 종사하고 있었는데 연방모니터닝 비용이 하루당 700달러 부

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2월 Loper Bright社는 연방제1심법원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연방수산자

원보전・관리법률(MSA)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
산청(NMFS)이 청어어업에 관한 참관인 비용을 업체부담기금에 의해 운영하

도록 하는 법령은 관련 연방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하였다.

2. 연방제1심법원 판결

연방제1심법원은 세브론의 법리를 적용하여 국가수산청에 유리한 간이판결

(summary judgment)을 하였다. 연방제1심법원은 원고 Loper Bright社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에 모호성(the ambiguity)

은 인정되지만 세브론(Chevron)의 법리 속에서 행정청의 해석은 존중받아 마

땅하다는 것이었다.7)

이것은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에서 참관인 관련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의 법령은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집행기관인 국가수산청(NMFS)의

법령해석권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연방제2심법원 판결

이 사건은 원고에 의해서 항소되어 2022년 2월 8일에 연방제2심법원인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의 3인합의부(three-judge panel)에서 구두변론을 열었는데, 3인합의부

에는 잭슨 연방법원판사(Ketanji Brown Jackson)가 있었고 그 후에 그는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으로 브레이어 대법관(J. Stephen Breyer)과 교체되어 연방대

법관에 임명되었다. 연방항소법원장 스리니베산(Srinivasan) 판사가 잭슨 대법

7) 544 F. Supp. 3d 82, 107 (D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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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J. Jackson)의 의회인준이 있고 난 후에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하였으며 잭

슨 대법관(J. Jackson)은 구두변론 단계에서는 참여하였지만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연방 제2심법원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진다. 다수 의견

은 대체로 연방제1심법원의 판지와 비슷한 논거에 의해서 국가수산청(NMFS)

이 문제의 참관인 관련비용을 대서양 청어잡이 어업에 징수할 수 있느냐에 대

해서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이 전체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라

(not “wholly unambiguous”)고 판단하였다. 연방의회의 입법의도(Congress’s

intent)에 대해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의 세브론의 제2단계 심사로 나

아가게 되고 행정청의 해석을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의 상당한 해
석이라고 존중하게 된다는 판시하고 있다.8)

소수의견은 월커(Walker) 판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연방의회는 관련법률

에서 대서양수역 청어어업과 관련해서는 참관인 관련 비용 징수에 대하여 다

른 수역의 어업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국가수산

청(NMFS)이 대서양 청어잡이 어부에게 참관인 관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

이 사건은 세브론 법리(Chevron doctrine)가 번복되어야하는지 명확해져야하

는지에 한정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에 사건이송명령이 발부

되었다.10)

4.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2024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는데 연방대법원장 로버츠

(Chief Justice Roberts)가 주문을 작성하였고 여기에 토마스 대법관(J. Thomas),

앨리토 대법관(J. Alito), 고어시 대법관(J. Gorsuch), 캐바나 대법관(J. Kavanaugh),

베네트 대법관(J. Barret) 등이 함께 했고, 토마스 대법관(J. Thomas) 대법관과

고어시 대법관(J. Gorsuch)이 동조의견을 작성하였다. 케이건 대법관(J. Kagan)

이 반대의견을 작성하였고 여기에 소토마이어 대법관(J. Sotomayor)과 잭슨

대법관(J. Jackson)이 함께 했다.

로버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

8) 45 F. 4th 370.

9) 45 F. 4th 370, 375.

10) 601 U.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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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 법리(Chevron doctrine)는 먼저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법원이 행정청

이 법률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요구하

고 있고 법원은 법률이 모호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브론 법리(Chevron doctrine)는 파기되

어야 한다.

(a)미국 연방헌법 제3장은 연방법원에 사건과 분쟁(cases and controversies)

을 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헌법의 제정자들은 법률의 최종적 해

석(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s”)은 법원의 정당하고 고유한 권한(“the

proper and peculiar provice of the courts”)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법률의 의

미가 문제될 떼에는 당사자들의 권리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연방의회의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연방법원의 역할이다.(the judicial role was to “interpret the

act of Congress, in order to ascertain the rights of the parties.”)

(b)연방의회는 1946년에 행정절차법(APA)을 제정하였다. 행정절차법(APA)

에서는 비록 문제들이 모호한 법률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아닌 연방

법원이 행정작용 등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련 법적 문제들은

행정청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the APA specifies

that courts, not agencies, will decide “all relevant questions of law” arising

on review of agency action)11)

(c)세브론 법리(Chevron doctrine)가 요구하는 행정작용들을 심사할 때 법원

이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APA)과 일치하지 않는다.

(d)선례구속의 법리(Stare decisies), 선례에 대한 사법적 준수(judicial adherence)

를 요구 하는 것으로 연방대법원이 세브론 법리(Chevron doctrine)를 계속 고

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브론 법리는 기본적으로 잘못 인도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the A.P.A)과 부합하지

않게 행정 작용(agency action)에 대한 사법심사를 변형시켰다. 이러한 흠결은

처음부터 명백하였고 연방대법원은 그 기본을 개정하도록 촉진하고 그 적용을

계속적으로 한계지어 왔다.

11) 5 U. S. C.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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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석

1. 미국에서의 행정작용(agency action)

미국 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법리에 기초하여 행정부

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남북전쟁과 산

업혁명을 거쳐서 발전하기 시작한 광범위한 행정부 또는 관료제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은 행정사항에 관한 단순한 집행으로 행정을 이해하고, 입법권이

나 사법권의 관여는 인정하지 않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예정했었다. 미

국 연방헌법 제2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순수한 행정권만을 부여하였다.12)

19세기 후반 새로운 경제문제들에 있어서 연방의회나 법원은 그 기능의 한

계를 인정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이다. 독립규제위원회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관

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일종의 행정위원회를 말하며,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독

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4부(fourth branch)라고도 부른다. 미국 최초

의 독립규제위원회는 1887년의 주간통상법에 의하여 창설된 주간통상위원회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였다.13)

1914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설치되었으며, 1920년에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 FPC) 등이 설립되었다. 1930년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SEC),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CAB),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IRB),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가 설치되었다.14)

12) The U.S. Constitution Article Ⅱ Section 1, [1]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 미국 연방헌법에는 행정부에서의 대통

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3) 이환경, 미국 정부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7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

학연구소, 2023. 11., 85면 참조.

14) 이환경, 앞의 논문, 86-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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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도 많은 규제위원회들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연방행정

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위원회나 규제위원회의 행위

를 그 법률의 적용대상인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15)

2. 연방행정절차법의 사법심사기준

미국 행정법의 특성상 행정위원회 혹은 독립규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행정입법권은 행정위원회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수권

법(the enabling act)에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시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에 대한 침해가 된다.16)

미국 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 Board 이하 ‘NLRB) 관련 사건에

서 연방법원의 연방법률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17)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인 Hearst Publications

社가 로스앤젤레스市에서 자사의 신문을 배달하고 있는 신문배달소년들과의

단체협상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출판사는 노동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된 수권법인 노동위원회법률(the NLRB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용인

(employee)’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노동위원회

(NLRB)는 공청회를 거쳐서 신문을 배달하는 전일제 신문배달소년들은 노동위

원회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용인(employee)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서 출판사는 단체협상에 참여해야한다는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

서 “의심할 여지없이, 사법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에 대한 해석문제는 해

당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적정한 고려를 하면서도 법원이 담당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18)

15) 행정절차법 제706조에서 심사법원은 모든 행정작용의 관련 법률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적

법률적 규정들을 해석하고 행정작용(agency action)의 용어들의 의미나 적용가능성을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ection 706 instructs reviewing courts to “decie all relevant

questions of law, interpret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provisions, and determine the

meaning or applicability of the terms of an agency action.” Cass, Diver, Beermann,

Freeman, Administrative Law(Wolters Kluwer, 6th Ed., 2011) 113면 참조.

16) 김은주,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 공법연구 제37권 3호, 한국

공법학회, 2009. 2., 313면 참조.

17) NLRB v. Hearst Publications, Inc., 322 U.S. 111 (1944).

18) “Undoubtedly question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especially when arising in the first

instance in judicial proceedings, are for the court to resolve, giving appropriat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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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의 수권법이라는 연방법률에 대한 최종적 사법심사권을 인정하면서

해당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권을 어느 정도 적정

하게 고려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연방위원회들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1944년 연방대법원의 Skidmore v. Swift & Co.판결19)

은 연방위원회의 법령해석권과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텍사스에 있었던 Swift & Co. 포장회사에 근무하던 원고를 포함한 7인은

미국 연방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 근거하여 회사에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과 불법고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발

단이 되었다. 이들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주 5일 동안 30분의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

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회사와의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3, 4

일간 회사 내에 있는 소방부서에 머물며 화재발생에 대비하도록 고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머물던 소방부서는 냉・난방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서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었고 라디오와 테이블 등의 집기도 있어서 수면과 휴식에도 큰

불편이 없었다.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화재경보가 울려서 이에 대응한 시간은 1

시간을 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화제발생 등에 대비하는 시간들었다. 실

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응한 시간에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50센트, 그 후에는

64센트로 추가급여가 정하여졌다. 근로자들은 야간에 소방부서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체가 야간의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급

여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연방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노동위원회

가 통상근무 시간은 식사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를 일컬어 Skidmore 존중주의(Skidmore

deference)라고 한다.

이렇게 연방대법원이 행정위원회 등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사법심사권에 대

한 판결의 판지 등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의회는 1946년 행정절차법(the

A.P.A.)을 제정할 때에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

to the judgment of those whose special duty is to administer the questioned statute.”

19) 323 U.S. 134 (1944).

20) “the reviewing court shall decide all relevant questions of law, interpret. . .statutory

provision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7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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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브론 법리의 내용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A.P.A)의 제정 이후에도 연방위원회들의 법령해석권

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세브론

법리(Chevron doctrine)라고 할 것이다.21)

Chevron U.S.A Inc. v. National Resource Defense Council, Inc 판결22)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미국 연방의회는 공기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공기

정화법(the Clean Air Act)을 1977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주에 위치한 고정 오염원(stationary source)을 건설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허가요건을 부과하였다. 독립규제위원회의 하

나에 속하는 연방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이라 ‘EPA’)은 이러

한 고정 오염원을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총체적 설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신축 혹은 개축된 건축물 및 설비라고 규정하는 행정입법(rule-making)을 하

였다. 그러나 연방환경청(EPA)은 기존의 행정입법을 개정하여 고정 오염원을

공장단위(plant-wide)로 하는 새로운 행정입법(rule-making)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하나의 공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조

하려는 사람이 공장 내에서 다른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조하여 오염물질을 상

쇄하는 조치를 취하면 연방환경청(EPA)의 허가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

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연방환경청(EPA)의 개정된 행정입법(rule-making)을 문

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제1심법원은 물론 연방항소심법원(the D. C.

Circuit)도 연방환경청(EPA)의 개정행정입법을 위법이라고 선언하였다.23)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심법원(the D. C. Circuit)의 판결을 파기하였다.24) 연

방대법원은 연방의회가 고정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았다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고정 오염원의 명확한 개념의 설정

21) 세브론 법리는 미국 연방법원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례 중의 하나로 2011년 2

월 기준으로 약 10,720회 이상 인용되었다고 한다. Breyer, Stewart, Sunstein Vermeule,

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Wolters Kluwer, 7th Ed., 2011) 287면

참조.

22) 467 U.S. 837 (1984).

23) NRDC v. Gorsush, 685 F.2d 718, 685 F.2d 718, 720 (D. C. Cir. 1982) 항소법원은 연방의

회가 고정 오염원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기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고려할 때 연방환경청의 새로운 행정입법은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주들에 있

어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김

은주, 앞의 논문, 318면 참조.

24) 467 U.S. 83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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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방환경청(E.P.A)에서 담당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용어에 대한 합리적 해

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방의회가 쟁점이 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

한 문제를 먼저 1단계(step one)심사해야한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의 입법의도

가 명확하다면 행정위원회나 규제위원회 그리고 연방법원도 명확하게 표현된

연방의회의 입법의도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당해 사안과 관

련된 법령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령 문헌에 대한 검토,

사전적 정의, 법령의 체계, 입법의 목적 및 입법의 역사 등을 포함한다.25)

연방의회의 입법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제2단계(step two)로 나아가게 된

다. 이때는 연방법원은 행정위원회 등의 법령해석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해석이 이용가능한지 여부만 심사하고 가능하면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입법의 합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문언, 입법의 역사, 정책

및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6)

4. 세브론 법리의 이론적 근거

세브론 법리의 이론적 근거로는 1)의회의 묵시적 위임, 2) 행정기관의 전문

성, 3)정치적 책임성, 4) 그 밖의 이론적 근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27)

1) 의회의 묵시적 위임(an “implicit” delegation)이란 ‘의회가 규제적 법령의

집행을 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 그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도 묵시적으로 함께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8)

스티븐스 대법관(J. Stevence)이 공기정화법(the Clean Air Act)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환경청(EPA)에 광범위한 권한의 위임이 있었고 의회가 그러한 문

25) 김은주, 앞의 논문, 319면 참조.

26) 이해진, 행정법해석에 있어서의 입법의도・입법취지, 미국헌법연구 제31집 제1호, 미국헌

법학회, 2020. 4., 284-5면 참조.

세브론 원칙에는 ① 의회는 행정기관이 1차적 해석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정법의 집행

을 행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② 법조항의 해석권한에는 정책 결정권을 포함한

다는 것이다. 세브론 원칙은 논리적 필연성에서 귀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현실의 필요성에

의한 바가 크고 그로 인하여 “법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전통적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과도한 위임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된다.”는 우려들을

소개하고 있다.

27) 김은주, 앞의 논문, 321-324면 참조.

28) Thomas W. Merrill, The Demise of Deference – And The Rise of Delegation To Interpret?

138 Harvard Law Review 227, 24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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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은 환경청(EPA)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맡겨졌다고 결론내렸다.29) 의회가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률 제정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묵시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집행권한을 가진 기관이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연방 법원은 그러한 집행기관의 법령해석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었다.

2) 행정기관의 전문성이란 연방법원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제정역사, 의회의

입법 의도 등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고 규제업계나 규제대상인 행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며 규제 법률을 집행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행정기

관의 법령해석권을 존중해 왔다는 것이다.30)

5. 세브론 법리의 폐기와 전망

세브론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제2단계의 기준인 합리성 심사가 행정위원회

등에게 부여된 법령해석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게 되어 연방법원의 행정위원회

등의 행정입법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과적

으로 연방법원이 행정위원회 등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존중주의

(Deference)라는 표현되기도 한다.31)

세브론 법리는 그 이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적용했던 Skidmore 존중주의

를 단순화한 것으로 연방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가능하면 행정위원회 등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32)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브론 법리를 확립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24년에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33)에서 폐기하였다고 해서 위임금

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거나 확장된 행정국가의 현실을 부정하는 방

향으로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전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책결정권

등을 포함한 행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권에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권

을 행정절차법(A.P.A)의 규정에 따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

상된다.34)

29) Chevron, 467 U.S. 840, 865

30) 김은주, 앞의 논문, 322면 참조.

31) 김은주, 앞의 논문, 320면 참조.

32) 김은주, 앞의 논문,, 320면 참조.

33) (603 U.S. (2024)).

34) Mila Sohoni, Cheveron’s Lagacy, 138 Harvard Law Review Forum 66, 87-8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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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브론 법리에 관한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 Defence Council 판결(467 U.S. 837 (1984)를 파기하는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603 U.S.__ (2024))을 하였다. 이 판결은 연방법

률의 의미에 대해 의회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위원회 등 행정기관

의 법해석이 법률의 허용가능한(permissible) 해석이라고 판단된다면 비록 법

원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지라도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는 것이 세브론 존중주의를 파기하였다.

미국 연근해 해역에서 무분별한 어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건전한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연방수산자원보전・관리법률(MSA)에 따르면 미국 관할
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데

이터의 수집을 위해 1인 이상의 감시인(observer)이 선박에 탑승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국립해양수산청(NMFS))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법률

에서 법의 적용대상을 크게 세 분류로 열거하면서 대서양에서 청어 잡이에 종

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감시인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기관인 국립해양수산청(NMFS)에서 법률에 대

한 나름의 해석권을 발휘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대서양 경제수역의 청어

잡이 어선에 직접 감시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서양 청어잡이 어

업에 종사하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자신들에게 감시인 비용을 부담시킬 권한

이 연방기관인 국립해양수산청(NMFS)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

고 연방제1심법원의 판결(544 F. Supp. 3d 82, 107 (DC 2021) 및 연방항소심

판결(45 F. 4th 359 (2022))에서는 세브론의 법리를 적용하여 국립해양수산청

(NMFS)이 승소하였다. 법률문언의 모호성이 존재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법령해

석이 허용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이라면 그 해석에 대해 법원이 존중을 해온 선

례를 따른 것이었다.

로버트 대법원장(Roberts C.J.)이 집필하고 보수진영인 6인의 연방대법관들

이 모두 동조한 법정의견에 따르면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

에 속하며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존중이라는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706

(1946))에서 모호한 법률의 해석을 포함한 모든 법문제를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작용을 법원이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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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법원이 구

속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들을 제시하여 세브론의 법리를 파

기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권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가 강화되었

다는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의 Loper Bright Enterprises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idmore 존중주의(Skidmore deference)는 파기되

지 않았기 때문에 법륭이 모호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권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법원의 사법심사권의 보다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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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related to Chevron doctrine

-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

35)Jeong, Ha Myoung*

On June 28, 2024, the U.S. Supreme Court ruled its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2024)) decision reversing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467 U.S. 837 (1984)). This decision overturned

the Chevron deference doctrine, which states that i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s determined to be a permissi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when the Congressional laws are not clear on the meaning of a

federal statute, the court must respect and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even if the court may interpret it differently.

In 1824, the Court ruled in Gibbons v. Ogden decision (22 U.S. 1. (1824)),

the principle of antidiscrimination st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act local laws regarding intra-s

According to the Federal Fisheri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MSA),

which was enacted to prevent indiscriminate over-fishing and to ensure soun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when

fishing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t least one observer must be on board the vessel to collect data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ery, and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MFS’) is to bear the

cost.

The MSA listed the three major categories of subjects of application, but

did not include clear provisions on the burden of costs related to observers

for vessels engaged in herring fishing in the Atlantic Ocean. Nevertheless, the

NMFS, a federal agency, exercised its own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enacted

relevant regulations to require herring fishing vessels in the Atlantic Economic

* S.J.D., Pr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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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to directly bear the costs of observers. The plaintiffs in this case, who

were engaged in the Atlantic herring fishery, filed suit, arguing that the NMFS,

as a federal agency, had no authority to impose the costs of monitors on them.

The United State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ruled the case(544

F. Supp. 3d 82, 107 (DC 2021) and the U. 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affirmed it(45 F. 4th 359 (2022)) in favor of NMFS by

applying the Chevron doctrine.

It followed the Chevron doctrine that courts would deference the interpretation

of a statut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f it was reasonably possible to do

so, even if there was ambiguity in the statutory language.

The opinion, written by Chief Justice Roberts C.J. and joined by all six

conservative justices, made clear that it was the province of the judiciary to

say what the law was, that there was no precedent for deference to the

administrative agency's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706 (1946)) specified that all questions of law,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statutes, were for the courts, no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o decide, and that courts were authorized to overturn administrative

actions that were inconsistent with the law, making it clear that courts need

not be bound by an administrative agency's interpretation of statutes, thereby

overturning the Chevron doctrine. The U. S. Supreme Court's Loper Bright

Enterprises case can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the federal court's judici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right to interpret statutes has been

strengthene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court's judicial review will be exercised

more strongly and actively while recognizing to some extent the administrative

agency's right to interpret statutes in cases where the law is ambiguous since

the Skidmore deference principle has not been overturned.

Keywords : the Chevron doctrine, judicial review, statute ambiguity, interpretive 
regulation, Skidmore deference 


